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〔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〕

 

□ 점검일시 : 2019.05.17 (금)

□ 점검결과 

◆  점검자 : 최영준,박상종
 

 

 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유지관리 수직구 옆 개구부는 추락방지를 위하

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나 난간기둥 고정상태

가 견고하지 않아 난간이 흔들리는 등 설치상태

가 미비하니 난간설치 기준에 맞게 보완 바람.

 - 유출수직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은

난간기둥이 기울어져 있고, 낙하방지를 위한 안

전방망 설치상태가 미비하니 보완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

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14조(낙하물에 의

한 위험의 방지)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유수지 사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는 사면 하

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배수로 하부로 근로자

가 추락할 우려가 있으니 안전한 추락방지 대책

을 세워 작업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

부 등의 방호 조치)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체험관 내부 인테리어 작업에 사용하는 이동식

비계는 난간이 미설치된 부분이 있으니 근로자

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난간 설치 후 작업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(이동

식비계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저지수직구 정류지 점검구 고정식 사다리에는

자재 반출작업으로 인하여 등받이울이 해체되어

있으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재설치하기 바라며

,

 - 협소한 반출작업장 여건으로 인하여 자재반출

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자재를

인양하고 있어 낙하물 관련 재해가 우려되니 적

정 자재운반구를 사용하고 하부 작업장 낙하물

발생우려구간에는 근로자 통제를 실시, 재발되

지 않도록 관련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(사다

리식 통로 등의 구조),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

험의 방지)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환기시설 옥상층 진입구간 작업계단 높이가 높

아 이동시 전도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보

완을 실시하기 바라며,

 - 통로상에 적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근로자 이

동간에 불편이 없도록 이동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

방지),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남측 유수지 램프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

난간은 안전방망 설치 상태가 미비하여 안전방

망 주변에 적치되어 있는 자재가 하부로 낙하할

경우 유수지 하부 청소 및 정리 작업 근로자 안전

사고가 우려되니 안전방망 보완 및 주변 자재 정

리 정돈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남측 유수지 기존 램프 철거 구간 기초 상부에

철거 부산물인 콘크리트 덩어리가 적치되어 있

어 낙하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기존 램프

철근 용단작업 전 콘크리트 부산물을 제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환기시설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비계에

는 각종 소형자재가 방치되어 있어 근로자 이동

시 하부로 낙하할 우려가 있으니 제거 조치하기

바라며,

 - 타설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모르타르는

제거하기 바라며, 제거 작업 중에는 근로자 추락

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제거하기 바람.

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